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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내용과 범위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대륙법

계에서 저작권법이 정보산업기술에 대한 발전에 대웅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저작인접

권제도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사진과 영상물을 원칙적으로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를 우리나라의 저작인접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고 저작권법이 영상저작물에 관해 특례규정을 둔 것도 정보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입

법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바, 새로운 저작물이 등장함에 따라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

자와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

리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어떠한 영향

을 받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여기서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 

중심적으로 살펴본다.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복제권과 대여권 및 배포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권리들와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권리의 관계가 문제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유통형태가 변함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개념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이 인정된다. 또한 디지털 형식의 재생에 관한 공연권을 부여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현상에 따라 통신사업자와 방

송사업자의 관계가 문제되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방지기술에 대한 침해행

위를 저작권자체의 침해에 준하여 볼것인지 여부도 검토를 요한다.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재조명 

저자: 정상조

발행년도: 1996

문헌: 법학

권호: 37권1호(100호) (1996년)

출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결론

정보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인접권도 그 내용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

히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내용 및 범위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저작인접권, 저작권, 정보산업기술발전, 음반제작자의권리, 방송사업자의권리, 복제권, 배

포권, 디지털형식재생, 위성방송, 저작권침해방지기술 

I. 기본개염의 소개 및 문제점 

1. 정보산업기술과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그 탄생 초기부터 정보산업기술(Information technology)주1) 의 발전에 대응하

는 과정에서 탄생하여 발전해 왔다. 사실, 새로운 종류의 복제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인쇄

기술은 우리 인류에게 가히 혁명적인 정보산업기술로서 커다란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적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저작권 보호 또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복제권 

(Copy-Right)의 필요성을 비로소 제기하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주2) 저작권법은 정보

산업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때로는 적절한 법해석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애매

모호한 규정을 보다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권자 또

는 이용자의 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저작권법의 상당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

다.

각국의 국내법과 저작권관련협약에 공통된 현상은, 정보산업기술이 발전하고 자작물이용방

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새로운 저작물 또는 보호대상이 등장하고 새로운 저작권 또는 저

작인접권이 인정되어 왔고, 그에 상응한 법규정이 신설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진, 영상저작

물,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음반, 방송물, 유선방송프로그램 등과 그에 관련된 규정

들이 그 예이다. 녹음 또는 녹화에 관한 기술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제3자가 타인의 실연내

용을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이 고도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실연자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

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연자의 권리가 저작인접권의 하나로 보호되기 

시작한 것도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대한 저작권법의 입법적 대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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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것이다. 최초의 근대적인 성문 저작권법이 제정된 영국에서도 19세기 말까지 실

연 또는 음반 자체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음반에 

의한 음악의 녹음 및 판매를 음악저작물의 복제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즉, 19세기 말 당시

의 영국 저작권법은 책으로 된 어문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음반의 등장으

로 인하여 악보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자 작곡가들이 음반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침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영국 법원은 그 당시의 저작권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



여 음반에 의한 음악의 고정(fixation) 및 복제와 판매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복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주3) 음반에 의한 음악의 고정이 저작물 복제에 해당된다는 

점과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법적 보호가 부여된 것은 1911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서 비로

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주4) 

2. 저작인접권의 의의

1970년대에 스웨덴의 팝송가수그룹 아바(Abba)의 음반수출과 해외공연은 스웨덴의 유명한 

자동차 볼보(Volvo) 다음으로 최고의 수출품목에 해당된 바 있었다.주5) 저작인접권 관련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를 쉽게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에서도 저작인접권 관련 산업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도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저작인접권의 보호가 통상의 저작권 보호처

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온 것이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

작한 것이며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특히 실연자의 권리는 아직까지도 

그 보호가 미흡한 나라들이 많은 실정이다. 영미에서는 음반이나 방송저작물을 통상의 저작

물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려고 하고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는 별도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를 느

끼지 않는 반면에, 실연자의 보호에 있어서는 저작권 또는 그와 유사한 보호를 인정하기에 

아주 인색한 입장을 취해 왔다. 영국에서는 1988년 저작권법개정 이전까지는 실연자의 권

리를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 제재만이 인정되어 왔고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한 구

제가 허용되지 아니하였었다.주6)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실연자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고

정(fixation)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저작권법적인 보호를 정면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오

직 유명한 가수의 이미지나 독특한 목소리를 흉내내어 광고에 이용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프라이버시의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의 차원에서 보호해주는 데 그치고 있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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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은 좁은 의미로는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권리

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사진에 관한 권리, 영화필름 제작자의 권리, 책의 판면에 관한 

권리 등과 같이 저작권에 유사하거나 그에 관련된 권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용되기도 한

다. 이와같이 비교적 새롭고 다양한 저작인접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정보산

업기술의 발달과 예술 또는 연예산업의 국제화로 인하여, 기존의 저작인접권 개념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음반과 녹

화물에 관한 국제교역양이 급증하고 통신기술 및 정보기술이 발전하여 국경을 초월한 방송

이 일상화됨에 따라서 저작인접권이 우루구아이 협상의 대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단일시장 형성에 있어서도 유럽공동체내의 단일한 방송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

하여 방송규제에 관한 지침주7) 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화를 위한 지침주8) 을 마련

한 바 있고, 이러한 유럽공동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은 GATT규정 위반 등의 심각한 통

상문제의 하나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주9) 또한, 국가정보기간강, 초고속정보통신망, 또는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산업기술 환경의 등장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도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국가정보기간망의 구축은 대부분 정보(문자 정보 뿐만아니라 음성정보

와 동화상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대부분)의 디지탈화를 가속화하고, 국가정보기간망을 통한 

저작물(녹음물, 녹화물, 방송 포함)의 유통이 급증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정보기간



망의 구축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각국의 연구가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는 바, 미국에

서는 클린튼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간망(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NⅡ)"의 구

축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2월에 "정보기간망 사업단(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ⅡTF)"을 구성하고 동 사업단내에 지적재산권실무작업반을 조직하여 지난해에 

중간보고서가 출간되었고 올가을에 최종보고서(White paper)가 출간되었다. 유럽에서도 유

럽공동체 이사회(European Council of Ministers)가 중심이 되어 소위 유럽정보화사회의 

실현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보고서를 낸 바 있다.

3. 문제점 제기

이러한 상황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규정을 새로운 각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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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우선, 영미법계 저작권법과 대륙법계 저작권법은 

근본적으로 저작물의 개념부터 커다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고 저작인접권제도의 차이도 그

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저

작인접권제도를 당연시하는 것은,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저작인접권제도를 점검

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여 저작인접권 개념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해봄으로써 저

작인접권의 정확한 기능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사

진과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법적 보호방법의 상이함으로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륙법계 국가들이 저작인접권제도를 가지게 된 역사적 배경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우

리나라 저작권법이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칙의 문제점을 저작권과 저작인접

권과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살펴보고 난 후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저작인접권 즉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고 특히 정

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비추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이들 권

리에 공통되는 문제점으로서 준거법 결정의 문제나 복제권 및 배포권의 개념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 최근에 음악과 영상물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자로서의 정보통신사업

자의 지위를 저작인접권제도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1.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와의 이해상충?

저작인접권의 보호가 저작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제기된 바 있었

다. 예컨대, 입법례에 따라서는 저작자는 보호하지 않으면서 저작인접권자만을 보호하는 나

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인데, 그러한 입법례가 드물 뿐만아니라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

한 로마조약에 의하면 저작권보호에 관한 베른협정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나라는 로마조약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주10) 두번째 두려움은, 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 모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처럼 여러 단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이용허락을 하였지만 저작인접권자가 이용허락을 거절함으로



써 저작물이용률을 떨어뜨리고 저작자의 이용료 수입을 해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 수 있

다. 예컨대, 공연장에서 악보에 따라서 연주를 하는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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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녹음을 거절하는 경우에 그 작곡가의 음반판매로 인한 이용료(royalties) 수입을 박탈하

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아주 드물고, 녹음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녹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피아니스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저작자의 인격

도 손상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녹음을 거절할 뿐이다.

세째로 제기된 의혹은 저작물이용자가 저작자 뿐만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이중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점

이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빵을 둘이 나누어 먹게 되면 혼자 먹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빵만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인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저작인접

권에 관한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으로 인하여 작곡가 

등의 저작자에게 지급되는 이용료가 전혀 줄어들지 아니하였고 나아가서 저작인접권자들에 

의한 체계적인 이용료 징수로 인하여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보호도 보다 철저하게 확보되었

음이 증명되었다.주11) 또한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

하고 침해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권리도 동시에 침해되는 것이고, 음반제작자와 방송사

업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커다란 기업으로서 자신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원저작자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데 훨씬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작인접

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

한 로마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체약국들은 이러한 실제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이다.

다만, 복제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저작권의 상당부분이 그 침해에 대하여 

개개인의 저작권자가 권리구제절차를 밟기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기 

보다는 저작권자들이 모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다수의 저작물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

고 이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이

른바 저작권집중관리제도(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

다. 저작인접권이 특히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필요로 함은 물론이다.주12)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관계

우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의 원시적 취

득자는 단체명의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데 반하여 음반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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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와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같은 저작인접권의 원시적 취득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법인

이라는 점일 것이다. 물론 직무저작의 경우에는 저작권도 법인에게 원시적으로 취득될 수 

있고, 실연자의 권리는 자연인에게 원시적으로 취득되지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그러

한 차이점은 대부분의 경우에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부수적인 차이점을 보여 주게 

된다. 예컨대,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 뿐만아니라 실연자에게도 저작인격권이 인정되지 

않고, 저작인접권은 복제권과 배포권 및 방송권에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다 내용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대부분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보다 훨씬 길다.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에 있어서도, 복제권의 경우에는 저작권에서의 복제권과 저작인접권에

서의 복제권과의 사이에 후술하는 바와 같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로마협정에서 인정되는 

공연권 등에 있어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책 등

의 어문저작물의 저작자와 꼭 마찬가지로, 음반제작자도 자신이 제작한 음반의 타인에 의한 

무단복제를 금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연권에 있어서, 저작권자는 거의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는 데 반하여 저작인접권자는 로마협정하에서와 마찬가지로주13) 형평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공연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방송권의 차이점도 마찬가지로 이해된다. 즉, 저작권자는 배타적 지

배권으로서의 방송권을 가지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저작물의 방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예컨대 우리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방송사업자의 판매용음반의 방송

에 대해서 음반제작자는 배타적지배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상 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저작인접권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

이다. 즉, 음반을 제작하는 데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한다거나 방송물을 제작함에 있어

서 타인의 극본을 이용하는 경우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음반 또는 방송물

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자

신의 음반 또는 방송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음악저작물 또는 극본에 대하여 저작권

을 보유하는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작

권자의 허락여부가 저작인접권의 취득요건은 아니지만, 음반 또는 방송물의 상업적 이용과 

같은 저작인접권의 행사가 음악 또는 극본 등의 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는 한도에서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유하는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저작인접권의 

행사가 허용된다. 이러한 논리는 가수의 노래가 음반이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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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삽입된 경우에 실연자의 권리와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와의 관계

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때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용허락의 구체적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용허

락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한 매체나 방법에 의한 이용은 이용허락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와의 관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확인해 주고 있다.주14)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작곡가·가수와 음반 제작자와의 

사이에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가수전속계약 등의 이

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이나 고정매체의 종류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주15) 대법원판결과 모순되는 판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로, 독일 저작권법은 "이용허락범위의 제한적 해석"이라는 원칙을 명문의 규정으로 확

인하고 있는 바, 주목할 가치가 있다. 즉, 독일 저작권법은 특허법에서의 전용실시권·통상실

시권에 상응하는 배타적·비배타적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알려지지 

아니한 이용방법에 관한 권리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은 무효이고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이용허락계약에서의 이용허락범위는 "이용허락계약 체결에서 



의도된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주16) 영화음악에 

관한 이용허락범위를 둘러싼 다툼에서 독일의 연방법원은, 영화음악으로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 동 영화음악을 이용한 영화가 극장공연용 뿐만 아니라 비디오테잎으로 복제·판매되

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선 계약당시 비디오테잎

이 알려지지 아니한 매체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 당시 비디오테잎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

에도 그 당시 이용허락계약 체결에서 의도된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영화음악에 대한 비디오

테잎 제작에의 이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

해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주17) 독일 연방법원은 특히 알려져 있는 이용방법인지 여부

를 판단하는 경우에 물리적인 이용매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

립된 특정의 이용방법은 모두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알려지지 아니

한 이용방법"의 판단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또한, 독일의 연방법원은 이용허락계약의 해석

에 관한 저작권법규정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와 저작권집중관리단

체(독일의 GEMA 등)와의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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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독일 저작권법은 "이용허락범위의 제한적 해석"의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

으로, 이용허락계약의 조건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이용허락계약이 상대방 즉 이용

권자는 저작권자에 의한 계약조건 변경의 요청에 동의하여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의 수익

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18) 또한, 독일 저작권법은 

이용허락범위의 제한적 해석에 관한 구체적 예시로서, 이용허락계약은 계약 목적물인 저작

물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출판 등 복사를 허

락하는 이용허락계약은 녹음 또는 녹화에 대한 허락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

연을 허락하는 이용허락계약은 본래 의도된 공연이외의 청중·관중에 대한 공연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19) 장래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에 관해서

도, 독일 저작권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장래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의 원칙"을 정하고 더 나아가 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이용허락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권을 부여해줌으로써 불명확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있다.주20) 

독일 저작권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이용허락계약의 성질에 또는 계약의 공정성에 입각한 기

본적인 해석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

법하에서의 이용허락계약에서도 참고될 수 있는 해석원칙이라고 생각된다.

영미에서는주21) 저작권법에 명시적인 이용허락범위의 해석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해석원칙으로서 이용허락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이용방법 또는 매체이외의 

이용방법 또는 매체는 허락범위 밖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명시적

으로 허락된 이용방법이나 매체에 수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용방

법이나 매체에 한하여 허락범위내에 포함시키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유

명한 소설 "Ben Hur"의 저자 Wallace는 자신의 소설에 대한 극본화 및 연극공연을 허락하

였지만 그러한 극본화 및 연극공연의 허락을 받은 Harper출판사가 저자의 허락없이 동 극

본을 토대로 영화를 제작한 것은 이용허락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된 바 있다.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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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인접권의 귀속과 범위 그리고 존속기간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있어서,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음반제작회사 또는 

방송회사와 같은 회사가 저작인접권을 취득하게 되고, 실연자의 권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가

수, 연주가 등과 같은 자연인이 저작인접권을 취득하지만 예외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전문으

로 하는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 그러한 회사가 저작인접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저작인접권의 범위는, 대부분의 경우에 복제권과 공연권 그리고 방송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항상 많은 다툼이 있어 왔다.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자로

서는 되도록 오랜기간에 걸쳐서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반면에, 저작물에 자유로이 접근하

기를 원하는 일반공중 및 소비자로서는 되도록 짧은 기간동안만 저작인접권이 인정 되기를 

원할 것이다.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물론 저작인접권에 관련된 산업의 발전과 경쟁질서

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로마조약과 음반협정은 체약국들의 

타협의 결과로서,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최소한 2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23) 

로마협정 회원국들의 국내법이 채택하고 있는 저작인접권 존속기간은 20년부터 75년까지 

다양하다.주24)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을 언제부터로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다양한 입법

례를 볼 수 있다. 덴마크와 같은 나라에서는 음반등에 저작물이 고정(fixation)된 때로부터 

그리고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그러한 음반 등의 발행(publication)시로부터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된다.주25) 그리고, 실연자의 권리에 있어서는 실연이 이루어진 때 또는 그

러한 실연이 녹음등의 방법으로 고정된 때로부터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된다.

III. 저작인접권 제도의 역사적 배경 

저작인접권 개념의 생성은 저작권법의 역사 특히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입법적 대응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 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저작물이 소비자(독자 등)

에게 전달되는 매체와 과학·기술 특히 정보산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작권법도 커다란 

변화를 해왔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저작인접권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

면, 의사전달 방식에 있어서 구두전달로부터 시작하여 손으로 쓴 문자형태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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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바 있지만, 인쇄기술의 발전이 비로소 저작권 개념이 형성하게 된 동인이 되었고, 인쇄

된 저작물 사본이 무단으로 복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그 당시 저작권의 주요 내용이

었다. 무단복제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즉 복제권이 저작권의 주된 내용이었던 것이다. 연

극 및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는 소비자에의 전달 수단이 실연이었고, 미술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전시가 전달수단이었다. 19세기 중엽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진과 음반 그리고 

무성영화가 등장하였고, 20세기에는 유성영화와 라디오 그리고 텔리비젼이 등장하였다. 이

와 같이 새로운 전달매체들의 등장과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의해 저작권의 개념이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로서, 기존의 복제권이 중심이 되는 저작권의 개념 

가운데 이와 같은 새로운 전달매체들에 의한 저작물 저장 및 전달도 포함되는 것인가, 그리



고 도대체 이와 같이 새로운 전달매체들에 저장되는 작품들이 전통적인 저작자의 권리로서

의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20세기초부터 분명해

진 것은, 사진과 영화 그리고 음반과 방송은 어느 정도의 보호이든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럴 가치가 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는, 

그러한 사진과 영화 및 음반과 방송에 대하여 누가 어떠한 범위의 권리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사진과 영화 및 음반과 방송 등에 대하여 복제권을 비롯

한 저작권을 저작권존속기간동안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저작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저작권보

다 작은 권리를 보다 짧은 기간동안에만 인정해줄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이

다.

1. 사진의 저작물성과 저작인접권

각국의 국내법에 있어서나 국제조약에 있어서 사진저작물이 지난 1세기에 걸쳐서 어떠한 

보호를 받아왔는가 하는 역사적 고찰을 해보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어

떠한 대응을 해왔는가 그리고 저작인접권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

다. 사진에 관하여는 우선 사진기라고 하는 기계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전통적인 의미의 저작물 창작에 해당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즉, 사

진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사진기라고 하는 기계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 저작권법에서 요구되는 창작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1) 사진에 대한 저작인접권 

독일에서의 사진의 저작권법적 보호는 아주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즉, 독일 저작권법

상 "사진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는 기녹적 성질의 사진이나 기타의 단순한 사진의 

경우에 통상의 저작권 존속기간보다 단기의 보호기간 동안 그 사진을 찍은 사진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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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저작인접권이 인정된다.주26) 특정범위의 사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주는 독일 

저작권법을 보면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는 개념의 생성 배경과 그 변화 추이의 일면을 볼 수 

있게 된다. 사진의 저작권법적 보호를 검토하기 시작할 때에, 사진이 과연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고, 독일 저작권법은 특정 사진이 

그 대상의 선정, 사진의 구성, 촬영각도와 조명, 필터나 렌즈와 같은 기술적 처리, 현상 및 

인화 기술 등의 인위적요소들을 담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 로서 저작

권법적 보호를 인정해주는 반면에, 다른 한편 예술성 또는 창작성이 없는 사진이더라도 사

진가의 촬영노력과 기술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기타의 사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 보호를 인

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기도 사진가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매체의 하나라고 볼 때 새로

운 기술매체의 등장에 대하여 독일 저작권법이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인접권이라고 하는 개

념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음반과 방송의 등장에 대한 저작권법

의 대응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저작권법은 사진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저작권이 만료한 저작물 가운데 특정범위의 저

작물 또는 출판물에 대해서도 저작인접권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저작인접권은 (a) 저작

권이 만료한 저작물 가운데 학문적 연구와 분석을 반영하여 기존의 원저작물과는 현저하게 

상이한 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 그리고 (b) 저작권이 만료한 때 또는 저작자의 사후 70년까

지 출판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처음으로 출판한 자에 대하여 인정된다.주27) 이와 같이 특정



범위의 저작물 또는 출판물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것은 저작물의 응용 또는 전달

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통상의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

지만, 저작물의 응용 및 전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객체에 대하여 저작인

접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개념과 배경은 실연자의 권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2) 영미에서의 사진저작물 

사진이라고 하는 동일한 보호대상에 대하여 미국 저작권법은 독일 저작권법과는 전혀 다른 

대응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성을 상당히 낮은 수준의 요건으

로 파악하고 있어서주28)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유럽대륙에서와 같은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미국연방대법원이 1884년에 대부분의 사진이 미국연방 헌법의 저작권조항

에서 뜻하는 저작물(Writings)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주29) 한 이래, 사진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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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다. 그후, 1976년 미국 연방저작권법은 사진저작물을 저

작물의 하나로 예시하게 되었다. 영미에서는 창작성의 기준이 낮고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통

상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유럽

대륙에서와 같이 저작인접권이라는 개념을 따로이 인정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고 스스로 판

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미에서는 음반과 방송물도 통상의 저작물과 마찬가

지로 보호하고 별도로 저작인접권이라는 개념을 따로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베른협정에서의 사진저작물 

베른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1885년 외교회의에서도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았고, 특정 회원국이 사진에 대하여 예술적 저작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회원국은 사진에 대하여 베른협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한 보호 이상의 보호를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을 뿐이다. 그 다음해에 정식으로 성립된 베른협정은 1885년 외교

회의에서 합의된 바를 반영하여, 특정 회원국이 사진을 예술저작물의 하나로 보호하거나 특

별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은 그러한 사진저작물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해야 하지만 그러한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적 보호 또는 특별법적 

보호의 존속기간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협약

개정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1948년의 브뤼셀 개정에 와서야 사진저작물이 정식으로 

문예저작물의 하나로 규정되고 1967년 스톡홀름 개정에서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최소한 

25년으로 하여야 함을 처음으로 규정하게 되었다.주30) 

여기에서 재미있는 문제는, 독일에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인 사진은 베른협정의 적용대상

에서 제외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한편, 영미에서 저작물의 하나로 보호받고 있는 음

반과 방송물은 베른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로마협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의가 없을 것이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베른협정을 보완하기 위한 협약의 정서안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음반제작자를 통상 저작물의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저작인접권 개념의 인정여부와 그 보호대상에 

관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견해차를 볼 수 있는 것이다.



2. 녹화물에 대한 저작인접권

(1) 녹화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 

사진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진보다도 더 일천한 역사를 가지

고 비교적 최근에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영화필름 또는 녹화물이다. 특히 영화필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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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에 관한 의견대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미법국가들은 필름

을 제작한 회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하는 반면, 대륙법국가들은 필름의 저작자들 다시 

말하면 카메라맨으로부터 배우와 감독에 이르는 다수의 필름저작자들이 저작권자라고 본다. 

영화필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이러한 차이는 두가지의 커다란 저작권법계의 차이

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국을 제외한 유럽국가들과 같이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

리(droit d'auteur)"라고 파악하는 대륙법계 국가들은 다수의 필름 저작자들이 저작권을 취

득한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 영연방국들과 미국과 같이 저작권을 "복제의 권리

(copy-right)"라고 파악하는 이른바 영미법계 국가들은 필름을 제작한 회사가 저작권을 취

득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륙법계에서 영화필름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 등에 대하여 부딪히는 어려움은, 영화필름 등

이 창작성을 결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 때문이 아니다. 애초부터 대륙법계에서도 원저

작물을 기초로 하여 파생적으로 만들어진 제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그러한 제2

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도 저작권법적 보호를 해주었었고, 번역이나 편곡된 음악이 별개의 저

작물로서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대륙법계에서, 영화필름이나 음

반 또는 방송물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제2차적인 작품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영화필름 등의 제작자에게 저작권의 원시적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영화필름 

등에 예술적 또는 지적인 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영화필름 등의 제작에 

있어서도 편곡 등의 제2차적 저작물에 있어서와 같은 또는 그보다 더 많은 노력과 예술적 

감각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륙법계에서도 편곡 등의 제2차적 저작물을 제작한 자

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이 부인된 바가 없었다.

영화필름 등의 저작권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오히려, 편곡 등의 제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

가 대부분의 경우에 자연인인 데 반하여, 영화필름이나 음반을 제작한 자 또는 방송사업자

는 대부분의 경우에 법인 형태의 회사라는 점이다. 특히 인격저작권의 귀속 문제를 생각하

면, 법인에 의하여 제작되는 영화필름 등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어려움이 쉽게 상상된다. 저

작자의 인격의 표현으로서의 저작물이라는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저작인격권이 법인에 

대하여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작인격권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는 영미법

계의 저작권법하에서는 영상물이나 음반 등의 제작업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복제권 등의 저작재산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책의 출판

에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투입한 출판업자에게 처음으로 저작권이 부여되었는데, 17세기와 

18세기에는 그러한 출판업자가 자연인이었지만, 19세기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법인이었

고, 이러한 법인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데 아무런 이논적 모순이 없었던 것이다. 마찬가

지로, 영화필름, 음반, 방송제작이 시작된 이래 그 제작 법인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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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저작인격권을 중시하는 대륙법계의 저작권법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저작물

의 등장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상이한 대응을 하여 왔다. 예컨대, 영화필름의 경우에

는, 영화필름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된 수천장의 사진으로 보고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사진촬영하는 과정에 유사한 과정으로 보아서, 그 제작에 참여한 모든 자연인들 즉 카메라

맨, 배우, 감독, 극본작가, 배경음악 작곡가 등이 그 영화필름의 공동저작자라고 보았다. 따

라서, 대륙법계에서는 영화필름 제작회사는 그들 공동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저작자 이론이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당연히 적

용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특히 방송의 경우에, 방송사업자가 너무나도 커다란 법인이

어서 법인구성원 들을 모두 공동저작자라고 보기는 어려을 것이다.주31) 저작인접권은 이러

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타협안인 셈이다. 즉, 새로운 소재에 주어지는 권리는 저

작자권리(droit d'auteur)는 아니지만 일정한 지적재산권이고 따라서 저작자권리에 인접한 

권리 즉 저작인접권이라고 보게 된 것이다.

(2) 영국에서의 음반과 녹화물 

가. 음반과 녹화물의 개념 

영국의 1988년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음반

과 실연자 및 방송사업자의 저작권을 규정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과는 상이하게 규정함으로써 대륙법계에서의 저작인접권제도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1988년 저작권법은 영화필름 또는 녹화물에 대한 저작권을 음반에 대한 

저작권과 병행하게 규정함으로써 녹화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인접권에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

음을 주목하게 된다. 영국 1988년 저작권법하의 음반은 "음이 재생될 수 있는 음의 기록물"

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녹화물 속에 포함된 음악녹음물(Sound track) 도 포함하는 개념이

다.주32) 이러한 개념정의는 1956년 저작권법이 녹화물 속의 음악녹음물이 음반에서 제외

된다고 규정하였던 것과는 대비된다. 따라서, 영국의 1988년 저작권법에 의하면 녹화물은 "

동화상(Moving image)이 재생될 수 있는 동화상의 기록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우리나

라 저작권법이 통상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영상저작물과는 상이한 개념이

다. 그리고 1988년 저작권법은 레이져디스크 등 새로운 매체와 기술발전을 수용하기 위하

여 음반 및 녹화물의 개념은 기록매체와 재생방법에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반 또는 녹화물의 제작을 기획한 자가 음반 또는 녹화물에 관한 저작권에 있어서의 저작

자로 된다.주33) 따라서 특정 가수가 음반회사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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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을 담당한 당해 음반회사가 음반저작자로 되겠지만, 가수가 독자적으로 녹음실을 

빌리는 등 음반제작을 기획한 경우에는 가수 자신이 음반저작자로 될 것이다. 녹화물에 있

어서는 특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작회사 이외에 감독, 배우 등에게 어떠한 지위를 

인정해줄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특히 1988년 저작권법 개정과정에서 영

화감독에게는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영

국정부와 의회는 최종적으로 제작을 기획한 자 즉 대부분의 경우에 제작회사가 저작자로 되

도록 하는 입장을 따르게 되었다. 또한 녹화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생길 



위험성에 대비하여, 1988년 저작권법은 일반공중에 배포된 녹화물이 특정인이나 영화감독 

또는 제작업자를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라고 표시하고 있으면 상반되는 증거가 없는 한 그러

한 표시문에 표시된 자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34) 

나. 음반 및 녹화물에 대한 권리 

음반 또는 녹화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는 음반 또는 녹화물의 무단 복

제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녹화물의 경우에는 녹화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영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정지화상(Still)을 만드는 것도 녹화물저작권의 침해라고 판시된 

바 있어서주35) 1988년 저작권법은 그러한 일부복제를 녹화물저작권침해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되었고, 다만 그러한 행위가 사적 또는 가정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

여 허용될 뿐이다.주36) 사적 또는 가정적 목적의 복제의 허용범위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하여, 1988년 저작권법은 "보다 편리한 시각에 시청할 목적으로 녹음 또는 녹화

하는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주37)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공연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데 반

하여, 영국 저작권법하의 음반 또는 녹화물 저작권자는 동 음반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공

중에 공개하는 공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 즉 공연권을 가지고 있다. 상당수의 음악이 화상과 

함께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공연권의 인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 저작권법은 음반 또는 녹화물의 불법적인 공연이 이루어질 것 이라는 것을 알

았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공연장비 또는 공연장소 또는 음반 이나 녹화물을 제

공해준 자도 공연권침해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38) 그러나 입장료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음반이나 녹화물이 삽입된 방송 또는 유선방송 내용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주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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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또는 녹화물 자체에 관한 저작권은 당해 음반이 출판, 방송 또는 유선송신 등의 방법

으로 공표된 경우에는 공표된 해의 말로부터 50년간 존속하고,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음반이 제작된 해의 말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주40) 

복제·배포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일반적인 저작권의 존속기간과는 달리 대여권의 존

속기간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별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즉, 1988년 개정논의에

서 음반이나 녹화물이 공중에 배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대여권자의 허락없이

도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 영리목적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강제이용허

낙(Compulsory licence)제도에 입각한 개정안이 마련되었었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음반 

및 녹화물에 관한 저작권자가 판매에 의하여 충분한 투자회수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기

간이라는 압도적인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통과된 1988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하

면, 강제이용허락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을 미리 법률에 명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었다. 즉, 음반이나 녹화물의 대여에 관한 시

장상황을 고려해 볼때, 배타적인 대여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행령을 통하여 

공중에의 배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대여권이 단순한 보상금청구권으로 바

뀔 수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독특한 입법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다. 극본작가와 BBC와의 관계 



영국의 국영방송사 BBC가 녹화물제작자로서 극본작가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살펴보면, 녹화물제작자의 권리와 녹화물제작의 소재가 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BBC가 제작하는 녹화물에는 기존의 소설을 각색하여 제작하

는 경우도 있지만, 논의의 편의상 BBC가 극본작가에게 극본의 제목과 분량을 정하여 극본

의 창작을 의뢰하여 녹화물을 제작하는 경우의 BBC와 극본작가와의 관계에 관한 계약조건

을 살펴보도록 한다. BBC는 극본작가와의 극본창작계약의 체결시에 1차계약금(initial fee)

주41) 의 50%에 해당하는 착수금을 극본작가에게 지급하고 완성된 극본이 방송녹화물제작

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수할 때에 잔금 50%를 지급한다.주42) ) 극본작가가 극본을 

완성하여 BBC에 제출하면 BBC는 통상적으로 제출된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방송녹화물제작

에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극본작가에게 통지해준

다. 극본의 수정이 요구된 경우에는 극본작가가 56일(8주)이내에 요구된 수정을 하여 BBC

에 다시 제출하고 1차계약금의 25%에 해당되는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되고, 제출된 극본이 

방송녹화물제작에 적합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면 나머지 잔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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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게 된다. 만일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잔금은 지급되지 않고 당해 극본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극본작가에게 귀속되며 BBC는 당해 극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아무런 이용허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된다.

BBC는 1차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극본을 토대로 하여 방송녹화물을 제작하고 BBC가 보유

하는 주파수에 따라 BBC의 모든 방송국에서 방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 

일종의 전용이용권)를 2년간 보유하게 된다. 극본이 제출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극본작가에게 사전통지하고 1차계약금의 10%를 지급함으로써 1년간 그러

한 배타적 권리의 보유기간이 연장된다. 극본작가에게 1차계약금의 10%가 추가적으로 지급

되는 것은 방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극본작가가 입게 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방송도 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계약금도 지급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면 BBC의 

이용권은 소멸하고 극본에 대한 이용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극본작가에 회복된다.

2년이내에 방송녹화물을 제작하여 방송함으로써, BBC는 당해 방송녹화물에 대한 권리 즉 "

재방송(repeat transmission)을 포함한 방송을 할 권리 및 복제권 · 배포권"을 취득하게 된

다. BBC는 처음으로 방송한 날(즉 초방일)로부터 3년이내에 재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1차계

약금의 75%에 해당되는 이용료를 극본작가에게 지급하고, 3년이후에 재방송을 하는 경우에

는 재방송 당시 극본작가의 이용료율 산정에 관한 계약조건에 따라서 재조정된 1차계약금

의 75%에 해당되는 이용료를 극본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BBC의 방송권은 영국내에서 방

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의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해외에서 방송하도록 허용하는 권리 및 

제3의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유선 또는 위성방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권리도 포함하는 바, 이

와 같이 제3의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송허용 대가

의 5.25%에 해당되는 이용료를 극본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BBC는 비디오테잎 등

으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10년간 보유하고 그 이후에는 비배타적 권리

(non-exclusive right: 통상이용권)을 가지게 되는 바, 물론 복제 및 배포에 대한 보상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하여 극본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BBC와 극본작가

와의 관계에 관한 계약조건을 살펴보면, BBC가 방송녹화물에 대한 방송권 등 권리를 가지

게 되더라도 동 방송녹화물은 극본이라고 하는 원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



작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BC가 자신의 방송녹화물을 방송,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극본작가의 계약상 허락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이용방법에 따라

서 상당한 이용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3) 우리나라 저작권법하의 영상제작자의 권리 

가. 원저작자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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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영화필름과 같은 영상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지만, 영

상저작물에 관한 특칙규정들을 보면 영상저작물이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전통적인 저작물과

는 상이하게 취급되고 있고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

되기도 한다.주43) 우선 소설작가, 작곡가, 프로듀서, 촬영감독, 미술감독, 배우, 영상제작자 

등의 관계인들이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권리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고 난 후, 

영상제작자의 권리는 저작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영상저

작물제작의 토대가 된 소설의 작가는 소위 원저작자로서 자신의 소설에 대하여 제2차적 저

작물의 관계에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원저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뿐이고 저작권법 제

74조는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원저작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방송극작가와 한국방송사업단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영상

저작물의 하나인 TV드라마가 극본을 변형 및 복제하여 만든 제2차적저작물이라는 점을 확

인하고, 따라서 방송극작가의 허락이 없는 한 방송이외의 목적에 해당되는 비디오테잎제작

의 형태로 동 드라마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저작자로서의 방송극작가의 저작권을 침

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주44) 원저작자로서의 방송극작가에 관한 동 대법원판결은 

개정이전의 구저작권법하에서 내려진 판결이고 구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 대법원판결이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

인가는 아주 흥미로운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현행 저작권법이 원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

화를 허락한 경우에 2차적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구체적 내용으로 영상저작물의 복제·배포·

공연·방송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러한 이용허락의 구체적 범위

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대법원판결의 정신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구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영화화하거나 필름에 녹화하는 것을 개작이라고 하

고 개작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저작자로 되어 저작권

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 데 반하여, 현행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의 권리침해여부에 관계없이 

영상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서 그에 대한 독자적인 저작권성립을 인정하면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영상제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커다

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라고 하는 기본원칙에 있어서는, 

구저작권법과 현행 저작권법이 마찬가지이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이 영상저작물의 이용허

락에 관한 열거적 규정을 둔 것은 원저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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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이용허락을 거절하지 않는 한 영상저작물의 제작목적에 따른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용허락여부에 관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게 된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이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이용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영상제작자 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절대적인 이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대법원판결이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도 추론될 수 있다. 즉, 현행 저작권법은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

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 등에서 공개상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는 한 방송까지 할 수 없는 것이

라고 해석된다. 또한, 광고료와 시청료에 의존하고 있는 방송시장과 영화관입장료에 의존하

고 있는 영화관시장은 별개의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

물도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는 한 영화관에서 공개상영까지 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반대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판매료 및 대여료에 의존하는 비

디오테잎시장이 방송시장 및 영화관시장과 별개의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이나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 저작물을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도 없이 비디오테잎으로 복제하여 판매까지 하는 것은 원저

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라고 해석된다. 비디오테잎시장과 방송시장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비디오테잎으로 복

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침해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 바로 대법원판결인 것이다. 따라

서, 현행 저작권법 제74조 제1항에서 열거되어 있는 복제·배포 ·공개상영·방송 등의 이용허

락은 영화관상영·방송·비디오테잎제작·비디오게임제작 등의 구체적인 영상저작물 제작목적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예컨대 방송사업자

가 영상저작물을 방송하고 방송목적의 복제를 하는 것은 허용된 것으로 해석되지만, 동 방

송사업자가 영상저작물을 복제하여 영화관에 배포하여 공개상영하도록 하거나 비디오테잎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는 한 현행 저작권

법하에서도 저작권침해로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컨대 비디오테잎이나 비디오게임을 제

작하는 업자가 자신의 영상저작물을 복제하여 영화관에 배포하고 공개상영하도록 하거나 방

송하는 것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는 한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도 

저작권침해로 될 것이다.

나.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 자체의 저작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명시적 규정을 두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자

가 그 저작자로 되는 바, 프로듀서, 촬영감독, 미술감독, 배우, 영상제작자 등이 영상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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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창작에 어느정도로 기여했는가에 따라서 저작자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 제75조는 그 저작권 가운데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 양도된 것으로 보는 권리는 제74조 제1항에 열

거된 내용과 제76조의 규정을 볼 때,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 또는 방송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화감독 등이 저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결과

적으로 저작인격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제한된 저작권만을 가지게 된다.



다. 영상제작자의 권리 

그렇다면, 영상제작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영상제작자가 제작과정에서 창작적인 기

여를 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영상제작자가 창작적인 기여를 하였다면 영화

감독 등과 공동저작자로 되고 다만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 또는 방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영화감독 등의 지분까지도 양도받음으로써 동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독점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 영상제작자가 자금만을 제공하고 창

작적인 기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화감독 등의 저작자로부터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

공개상영 또는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음으로써 비로소 동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것

이다. 요컨대, 영상제작자가 창작적인 기여를 했는가 여부에 따라서 저작인격권 등 저작자

의 권리를 취득하느냐 여부의 차이가 생기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공개상영 또는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게 된다. 우

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 또는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는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제76조에서 영상제작자에게 영상저작물의 녹화물을 복

제·배포·공개상영 또는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76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제76조를 피상적으로 보면 제75조에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있음

을 다시 확인해준 규정으로 중복적이라거나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

여다 보면 제76조에서 영상제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

영상저작물의 녹화물"에 대한 권리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제74조와 제75조는 영상저작

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또는 양도에 관한 규정인 데 반하여 제76조는 영상저작물의 녹화

물에 대한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미묘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여기에서 영상

저작물의 녹화물에 대한 영상제작자의 권리는 마치 음악저작물의 음반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연상케 한다. 따라서, 추측컨대, 입법자로서는 영상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해

줄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상제작자에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

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상제작자의 권리는 엄격히 말해서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인접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을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제77조의 보호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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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이 제76조에도 적용된다고 볼 때 현행 저작권법은 영상제작자의 권리를 저작재산

권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저작인접권제도 생성의 역사적 배경

을 전제로 하여, 저작인접권을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생기게 된 새로운 유형의 저

작권이라고 파악한다면 영상제작자의 권리는 그러한 의미의 저작인접권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상저작물의 녹화물에 대하여 제76조가 부여한 영상제작자의 권리는 현

행 저작권법이 저작인접권과 정보산업기술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현행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도 저작물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는 저작인격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가 하는 문제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 바, 영상제작자가 감독 등을 

고용하여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인 기여를 한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로 되는 경우에 



영상제작자가 저작인격권까지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와 같이 영상제작자가 감독과 배우에게 일정한 영상저작물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영

상제작자가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서 복제권과 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은 양도받게 되지만 

저작인격권은 양도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영상제작자는 복제권과 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화감독 등 저작자의 허락없이 영상저작물을 변경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의 침해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80년대에 프랑스 등 유럽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바와 같이, 예컨대 흑백영화를 컴퓨터기술을 동원하여 칼러화하는 것도 영화감독 등 저작자

의 저작인격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주45)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양

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흑백영화를 칼러영화로 바꾸는 것은 영화감독 등 저작인격권

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IV.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규범 

1. 베른협정

베른협정은 문예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협약이지만, 실연자, 음

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커버하지 않고 있다. 이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

업자는 베른협정에 규정된 저작자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실연, 음반 및 방송물이 베른협정

상의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본래, 실연이라거나 음반 또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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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물 등이 베른협정에 의하여 커버되어서는 아니될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연

이라거나 음반 또는 방송물도 음악저작물 등의 원저작물에 기초한 제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번역물 등과 같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베른 협

약은 그 보호대상인 문예저작물을 열거하면서 실연이라거나 음반 또는 방송물은 그 열거대

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실연이라거나 음반 또는 방송물이 베른협정상의 저작물로 열거되

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창작적 노력이 결여되어 있고 주로 기계적인 변화 또는 기능적

인 작품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지만, 실연이라거나 음반 또는 방송물이 

사진저작물이나 영화필름보다 창작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

서, 실연이라거나 음반 또는 방송물이 베른협정상의 저작물의 하나로 열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논리필연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베른협정을 체결하는 데 주도적인 노력을 한 유럽의 

독일 등의 국내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그들에 대하여는 로

마협정이라거나 음반협정과 같은 별도의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베른협정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도 커다란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로마협정

로마협정도 베른협정과 마찬가지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규정하여 외국인의 실연이라거나 

음반 또는 방송물도 내국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내



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로마협정은, 실연이 협약회원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나 또는 실연이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음반이나 방송물에 고정된 경우에 적용되고, 음반

의 경우에는 음반제작자가 협약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음반에의 고정 또는 음반의 

최초 출판이 회원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협약이 적용되며, 그리고 방송물의 경우에는 방

송사업자의 본점이 회원국내에 있거나 방송물이 회원국에 소재한 방송시설로부터 방송된 경

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46) 

로마협정은 음반의 재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음반을 방송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이 청취토록 하는 경우에 음반제작자 또는 실연자(또는 음반제작자와 실연자 모두)

에게 형평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국의 국내법이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어느정도로 그러한 

보상이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음반제작자가 로마협정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원국이 국내법으로서 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회원

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보상정도를 실질적 상호주의(material reciprocity)의 

원칙에 따른 보상만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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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협정은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지만 그 보호수준이 너무나도 미약하다

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2차적 사용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도 회원국의 

국내법의 선택에 너무나도 많은 재량이 인정되어 있다. 특히 로마협정이 저작인접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음반 등의 배포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불법복제

된 음반의 수입을 금지하는 권리도 인정되어 있지 않다. 로마협정에서 인정되는 저작인접권

의 최소한 존속기간은 선진국에서의 존속기간보다 훨씬 짧은 20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

오고 있다. 또한 로마협정의 가입조건의 하나로서 회원국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베른협정

이나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1992년도 현재 로마협

정의 회훤국이 37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3. 음반협정

음반협정주47) 은 로마협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1년에 체결된 것으로서 여러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음반협정은 특정 권리를 규정한다든지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규정

하지 않고, 단순히 회원국들이 서로 일정한 쌍방적 의무(mutual obligations)를 부담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회원국들은 회원국내에 국적을 둔 음반제작자들을 다음의 세가지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a) 음반제작자의 동의없이 음반을 복제하는 행

위, (b) 음반을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c) 음반배포를 위하여 음반을 수입하

는 행위.주48) 

음반협정에서의 이러한 보호의무는 무단수입과 판매행위까지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므

로, 로마헙정에서보다 철저한 보호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음반제작자에게 이러

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백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회원국들에게 보호의무만을 부여하

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회원국들은 구체적

인 권리내용과 구제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방법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는 음반제작자의 보호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

하여 보호하는 회원국의 경우에, 무단복제된 음반을 수입하는 행위도 수입업자와 음반제작



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무단복제된 음반이 그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를 혼

동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극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이며, 영미법국가에서처럼 부

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이나 몰수 및 파기 등의 구제조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음반

제작자의 보호는 아주 어려워지거나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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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여러가지의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

지고 있다. 즉, 회원국들은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저작권을 부여하거나 그와는 다른 특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음반제작자를 보호할 수도 있고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형사적 제재

를 통하여 음반제작자를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다.주49) 최소한의 보호기간은 로마협정에서

와 마찬가지로 20년이지만,주50)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회원국에서는 보호기

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년보다 길 수도 있고 보다 짧을 수도 있다.

4. 베른협정 의정서안

시대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베른협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 베른협정의 개정에는 협약회원국들의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베른협정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to the Berne Convention)를 마련하여 기존의 베른협정에 대한 특별협약주51) 으로 될 수 

있도록 의정서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의정서안에 의하면, 실연자라거나 음반제작자 또는 방

송사업자에게 복제권뿐만 아니라 배포권과 수입권, 방송권과 공연권 등 저작자의 권리와 똑

같은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고, 그 존속기간도 영화필름에 관한 저작권의 존속기간과 마찬가

지로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정 의정서에 관하여는 찬반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우선, 실연자라거나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를 저작자로 보아 저작자와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그들은 저작자와 같이 창작적 노력을 한 바가 없고 오

직 단순복제에 유사한 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별도의 저작권법적 보호를 인정해 줄 필요

가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음반제작자의 경우에 영화필름을 제작하는 자와 마찬가지

의 노력과 자본이 투입되었고, 음반제작자가 영화필름의 제작자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부

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고, 의정서는 바로 그러한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주52) 

베른협정 의정서의 결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의 하나로, 음반제작자에게는 여러가지 저작권을 

부여하면서 실연자에게는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이다. 로마협정에서 실연자도 음반저작자와 함께 동등한 저작인접권을 인정받고 있는데, 의

정서안은 저작인접권자 사이의 그러한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지적된

다. 음반제작자에게 우선 여러가지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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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연자의 권리보호에도 효율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 즉, 음반제작자는 음

반에 관한 적법한 경쟁뿐만 아니라 무단복제·판매 등의 불법적인 경쟁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하고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고, 음반제작자가 그러한 감시와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과 자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음반제작자에게 여러가지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실연자의 권리보호에도 효율적인 것이라고 본 것이다.

베른협정 의정서에 반대하는 견해의 또다른 근거로는, 의정서로 인하여 기존의 저작권과 저

작인접권과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베른협정에 의하면(현재의 의정서안처럼) 

베른협정에 대한 특별협약의 관계에 있는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특별협약의 내용은 기존 

베른협정의 저작권보호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수준을 정해서는 아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서안은 베른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로마협정이 체결된 지 30여년

이 지난 오늘날 통신 및 복제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어서, 방송사업자의 권리도 적

절히 보호받기 위하여는 로마협정상의 방송사업자 권리의 개념에 커다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방송사업자가 방송 자체 뿐만아니라 그러한 방송물의 

재방송을 금지하거나 허락할 권리도 가져야 하고, 이 경우 방송 또는 재방송은 명백히 "위

성에 의한 방송과 재방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성통신뿐만 아니라 케이블에 의한 통신기술도 발달함에 따라서 케이블에 의한 방송물의 

배포(동시배포와 녹화배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해두어야 할 것이

다.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연권을 인정하고 그 공연권의 내용은, 시청(또는 청취 : 이하에서 

모두 마찬가지의 뜻으로 사용됨)에 대하여 일정한 요금을 지급하게 되는 소비자에게 방송물

을 시청하게하거나 또는 일정한 입장료를 지급하는 소비자에게 방송물을 시청하게 하는 경

우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공연권이 방송사업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한, 복제기술의 발달에 대비하기 위하여, 녹음장비 또는 녹화장비에 의하여 사적 목적 이

외의 영리의 목적으로 방송물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일반공중에게 다시 공급 또는 배포하거

나, 또는 TV의 정지화면을 촬영하여 사적 목적 이외의 영리의 목적으로 그러한 정지화면을 

복제하거나 복제본을 배포하는 행위도 방송사업자가 금지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리범위내

의 행위로 규정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주53) 그리고 통상 저작물에 관한 저

작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복제부과금의 도입이 주장되는 것처럼,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도 방

송물의 사적 복제(녹음 및 녹화)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녹음기기와 VTR 그

리고 관련된 공테이프에 대하여 일정한 부과금을 부과하여 징수된 부파금을 방송사업자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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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TO협정에서의 저작인접권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협정에 부속된 지적재산권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협정도 저작인접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WTO협정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를 규정하면서 특별히 저작인접권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저작권보다 권리내용과 그 존속기

간이 제한되어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다.주54) 따라서 WTO협정의 체약국들은 이러한 

저작인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해야 할 국가적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

다. 특히, WTO협정은 실연자에게 복제권과 방송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도 그에 맞추어서 실연자의 복제권을 명백히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주55) 또한, WTO협

정은 음반대여권을 포함한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

는 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미 1994년초에 개정된 바 있다.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의 하

나로 저작인접권의 소급보호의 문제일 것이다. WTO협정은 음반의 경우에 실연자의 권리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소급보호에 관한 베른협정 제18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

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국에서는 보호받는 외국음반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저작인접권 

존속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에, 베른협

정상의 소급보호에 의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1995년말에 개

정되어,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표된 음반인 경우에도 동 음반에 대한 실연자 및 음반제

작자의 권리는 당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규정하여 소급보호를 인정하고 있다.주56) 그러나, 다른 한편 개정 저작권

법은 소급보호의 범위와 효과를 몇가지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다. 우선, 1994년초 개정이전

의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러한 보호기간이 만

료되어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반에 대해서는 소급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보호기간

이 만료되지 아니한 음반이라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무단제작된 음

반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일 이

전에 취득한 판매용음반에 대해서는 대여권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기투자보호의 규

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V. 실연자의 권리 

1. 현행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1) 실연의 개념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실연이라고 함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

[232] 

주·가창·연술 등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저작물이 아닌 것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유효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음악 등 저작물을 

가창 등 실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도 실연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 창작성의 결여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전통 무용이나 

민요 등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실연자의 권리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정보

통신과 방송 등 대중매체와 정보산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민속예술의 상품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실연자의 권리가 더욱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가 있

다.

(2) 복제권, 방송권, 대여권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녹음·녹화·사진촬영하는 등 유형물로 제작할 권리를 가진다. 실연자

에게 복제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제3자가 실연내용을 모방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연의 완전복제(dead -copy)

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실연자가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제3자가 실연 내

용을 모방하는 것이 자신의 초상 또는 인격에 관한 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이

다.주57) 

실연자가 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실연자가 스스로 자신의 실연내용을 복제하는 경우



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에 전문적인 업자로 하여금 복제를 하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연자의 복제권은 현실적으로 복제를 허락하는 권리를 의미하고, 따라서 실연자의 

복제권은 그러한 복제허락을 받은 음반제작자 또는 영상제작자의 권리와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음반제작자 또는 영상제작자가 자신의 음반 또는 영상물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가지지만 실연자가 복제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음반을 제작·판매하거나 영상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또는 영상제작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복제허락계약 또는 이용허락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

건을 둘러싼 다툼이 제기된 바 있었다. 원칙적으로 이용허락계약은 각각의 복제매체 또는 

이용방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체결되어야 하고 각각의 복제매체 또는 이용방법에 따라서 

개별적인 이용료지급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58) 

실연자는 이와 같이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복제권뿐만 아니라 실연방송권과 대여권도 가지고 

있다.주59) 따라서,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내용을 방송하도록 허락할 권리와 자신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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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용을 담고 있는 음반의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

작과정에 출연하여 자신의 실연이 영상저작물에 고정된 경우에는, 당해 영상저작물에 포함

된 실연을 복제·방송하는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다.주60)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지지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서 녹음된 실연에 대해서는 

방송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연자의 소위 방송권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와 같이 방송권을 제한한 것은 방송사업자가 음반 등과 같이 녹음된 실연을 방송하는 경우

에 실연자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상청구권과 연결하여 보면, 실연자의 권리에 대

하여 인정된 법정이용허낙제도인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이라고 하고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

을 음반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멀티미디어시대에 대중화되어 가

는 영상음악(Video music)의 실연자는 음반대여권에 의한 보호 내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TV방송사업자로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영상음악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이 

방송사업자에게 인정한 법정이용허락은 음반에 제한되기 때문에 영상음악에 대해서는 저작

권자와 실연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허락을 받아서 일단 자신의 실연을 담은 음반이 제작되어 판매된 

경우에는 당해 음반에 실린 실연내용의 방송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행사할 

수 없고 오직 당해 실연을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다. 이것은 실연자가 최초의 방송에 대해서는 배타적 지배권

을 가지지만, 자신의 허락을 받아서 일단 자신의 실연이 고정되어 일반공중에 공개·배포된 

이후에는 실연자의 허락없이 일정한 보상금의 지급만을 조건으로 하여 제 2차적 이용을 허

용하는 일종의 법정이용허락제도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현행 저작권법이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의무의 대상을 판매용음반의 방송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하

여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판매용음반에 포함된 실연을 방송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1차방송한 실연을 재방송하는 경우에도 방송사업자는 실연자에게 보

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제기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이 판매용음반의 방



송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실연방송물의 재방송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

지 않는 것은, 아마도 실연자의 실연이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물 속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연자의 기여부분과 방송사업자의 기여부분을 엄격히 분리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방송에 대해서까지 실연자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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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필연적으로 원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보상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주61) 방송물은 실연이라고 

하는 원작품을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 작품이라는 점에서 최초에 허락을 받아서 방송

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재방송의 경우에 법정이용허락을 규정한 제64조 단서가 적용되

더라도 상당한 보상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을 판매용음반의 방송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은 입법론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

다.

2. 실연의 국제적 유통

실연내용이 외국에서 복제되거나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외국으로 전송되는 경우에 당해 외

국에서 저작인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예컨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어떤 필리핀 사람이 

영상음악을 담은 CD를 전부 복제하여 미국에 본부를 둔 상업적 통신망에 올려서 전세계적

으로 공급된 결과 일본과 중국 등의 소비자들이 통신망을 통하여 당해 영상음악을 수신하여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였다면, 당해 영상음악을 실연한 가수는 우선 어느나라

에서 권리구제를 받는가 하는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만일 우리나라에서 소송

이 제기되면 우리나라 법원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나라의 저작

권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준거법 선택의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우선 국제재판관

할권에 있어서는 외국의 특허권 또는 상표권 즉 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침해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이 당해 외국 특허청에서의 등록의 

무효여부까지도 심리해야 하는 어려움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는 

곤란할 것이다.주62) 이와는 달리 외국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사건에 있어서는 당해 외

국에서의 저작권등록의 무효여부가 다툼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섭외저

작권분쟁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클 것이다.주63) 이와는 달리 외국 저

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사건에 있어서는 당해 외국에서의 저작권등록의 무효여부가 다툼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섭외저작권분쟁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클 것이다.

준거법의 선택에 관하여 우리 섭외사법은 여러가지 연결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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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저작인접권침해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 그러한 침해행위가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

지 즉 저작권침해 또는 저작인접권침해 발생지의 저작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섭외사법도 불법행위의 성립 및 효력은 불법행위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보지만 물

권의 귀속과 양도 등에 관해서는 목적물 소재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하게 되는 대상으로서의 실연자의 권리의 귀속



과 실연자 권리의 양도 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불법행위지의 저작권법이 그대로 적용된

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연자의 권리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실연자가 외

국인인 경우에 보호되지 않거나 관련 조약에 따라서만 보호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주

64) 또한, 실연내용이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거나 위성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에 

때로는 불법행위지가 어디인지 자체도 판단하기 어렵다. 즉, 실연내용을 디지탈화하여 컴퓨

터통신망에 올리는 나라의 저작권법이 적용되어야 할지주65) 아니면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

하여 실연내용을 수신하는 나라의 저작권법이 적용되어야 할지 또는 우주정류장(Space 

station)에서 음악녹음물이 무단으로 지구의 소비자들에게 전파되는 경우에 당해 우주정류

장이 속하는 나라의 저작권법이 적용되어야 할지주66) 아니면 수신되는 나라의 저작권법이 

적용되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다.주67) 

불법행위 즉 저작인접권 침해가 발생한 나라의 저작권법을 준거법으로 본다면 녹음물, 녹화

물 또는 방송물이 국경을 건너갈 때마다 준거법이 바뀌게 되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보호대

상에 대하여 상이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귀속주체까지 달리 인정될 가능성도 있게 될 것

이다. 특히 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이나 실연 등이 가공되고 유통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볼 것인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한 여러곳에서 여러사람이 동시 또

는 순차적으로 작품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경우도 있어서 준거법 결정은 더욱 어려운 문제로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른협정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은 법정지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귀속에 관한 준거법을 제

시해주고 있다.주68) 저작권이 본래 전통적인 소유권과는 달리 문화발전을 위하여 저작권법

에 의하여 특별히 부여된 권리이고 경제질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베른협정은 저작권분쟁에 관하여 법정지의 저작권법이 준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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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정들

이 모두 기본원칙의 하나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바,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자국 내에서는 국내외의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자국의 저작권법을 적

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저작권분쟁에 있어서도 법정지법 즉 자국의 저작권법을 준

거법으로 차별없이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서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서도 법정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내국민대우의 원칙만에 의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주69) 

VI. 음반제작자의 권리 

1. 음반의 개념

저작권법하에서 음반이라고 함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된다.주70) 

따라서 영상이 함께 나오게 되어 있는 영상음악(video music)테잎이나 영상음악디스크는 

음반이 아니라 영상저작물에 해당되고 전술한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음반은 대한민국 국민이 음반제작자로 되어 제작된 

음반, 음이 맨처음 우리나라에서 고정된 음반, 또는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10월 10일에 음반협정주71) 에 가입한 바 있고, 최근에 체결한 WTO협정도 음반보호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제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외국음반에 대한 소급보호에 대해서는 실

연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에서 이미 전술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

는 외국음반에 대하여 우리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보상을 해야 하는가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 그 음반

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가입한 음반 협정은 음반제

작자의 복제·배포·수입권만을 규정하고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음반협정 체약국에서 당해 체약국 국민에 의하여 제작된 음반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

상의 저작인접권이 모두 인정될 수는 없고, 음반협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권리만이 인정된다

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다.주72) 그러나, 외국음반의 보호를 체약국에서

[237] 

의 보호만큼만 인정하는 소위 상호주의가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저작권법의 해석만에 의하여 외국음반에 대한 권리부여를 제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

을 반영하여 1995년말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명문의 예외규정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인인 음

반제작자가 우리나라에서 맨처음으로 음을 고정하여 제작한 음반의 경우에도 방송사업자는 

방송시 보상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너무 지나친 외국인 차별이 아닌가 생각된다.

2. 음반에 관한 복제권·배포권

현행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음반

제작자의 복제권은 전통적인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제3자가 무단으로 음반을 완전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지만, 

동 음반에 녹음된 음악을 모방하여 독자적으로 녹음물을 제작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권리

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최근에 CD와 같은 디지탈음악이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지탈음악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편집하거나 발췌한 디지탈

음악을 컴퓨터로 변형하여 반복이용하는 행위가 음반의 모방 또는 인용으로서 허용되는 것

인지 아니면 일부복제로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주73) 참고로 

미국 저작권법은 음반에 고정된 음을 재편집하거나 혼합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주74)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동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동 음반에 삽입되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권자와 동 음악을 실연한 

가수로부터 음반제작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및 실연

자에 의하여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음반제작자가 음반을 제작하여 배포하게 되면, 동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반제작자의 복제

권 및 배포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실연자와의 사이

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널

리 이용되고 있는 가수전속계약이 어떠한 내용과 조건의 이용허락계약 또는 저작권양도계약

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가수전속계약이 종료된 후에 새로이 콤팩트디스크를 편집·제작하여 판매하여 저작권침



[238] 

해의 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원고 가수들은 피고 음반제작회사와의 사이에 전속계약금 8백

만원을 받고 1984.9.3.부터 1987.9.2.까지 3년간 첫달은 30만원 그리고 그 다음달부터 매

월 20만원씩 받고 피고 회사이외에는 음반 및 테이프 취입, 비디오 녹화촬영 제작 기타 일

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수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작곡가는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1983년에 자신의 11곡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면서 66만원을 받고 1985년에 다시 자신의 

10곡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면서 86만원을 받았는데, 피고회사는 가수전속계약이 종료된 이

후 1987. 11.에 원고들의 히트곡만 편집하여 새로운 콤팩트 디스크를 제작하여 판매하자, 

원고들은 저작권침해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

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우리나라의 가요계 및 음반업계에서의 전속가수계약에 관한 관행상 

가수들은 음반제작자로부터 전속료만 받고 취입한 가창에 대한 복제권 및 배포권을 기한의 

제한이 없이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관행을 중시하면서, 음반제

작자가 가수전속계약이 종료한 후에 새로운 매체로 음반을 제작·판매하더라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주75) 작곡가·가수 등과 음반제작회사와의 사이에 구두로 음

반제작계약이 체결되어 음반이 제작·판매되어 오다가 8년이 지난후에 재편집하여 다시 콤팩

트디스크로 제작·판매한 유사한 사안에서 고등법원은 거듭하여 이용허락의 기간이나 고정매

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주76) 이러한 판례들은 가수전속계약을 마

치 가수가 실연복제권을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바, 과연 타당한 해석인지 의

문시된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방송극작가와 TV방송 사업자와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판결과도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주고 있다.

외국입법례 가운데 영국저작권법은 가수전속계약(exclusive recording contracts)이라는 개

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뿐만 아니라 당해 녹음

물에 녹음된 실연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주77) 이러

한 가수전속계약이 체결된 경우 음반제작자는 가수 등 실연자에게 판매액비례방식 등에 의

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동 실연

자가 자신의 실연을 다른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

고 있다. 즉, 가수전속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음반제작자는 가수에게 실연이용에 대한 보

상을 하고, 계약기간과 일정한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도 소

멸하여 실연자에게 모든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실연자에게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가수와 음반제작자와의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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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아무런 법규정도 없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은 음반의 녹물물도 저작물로 취

급하면서 특정 음락에 대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음악을 이용한 음반의 제작을 허락한 경우에

는 다른 음반제작자들도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해 음악을 이용한 음반을 자

유로이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법정이용허락제도를 두고 있다.주78) 따라서 음악저작

권자와 음반제작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는 주로 음반제작·판매량에 비례한 이용료의 

산정이 주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용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이해 조정을 맡게 된 

저작권이용료법정(Copyright Royalty Tribunal)은 이용료 산정방식에 관한 여러차례의 개

정을 하고 물가인상을 반영한 이용료인상을 해 왔는데, 저작권이용료법정은 1994년 1월 1

일 현재 1건의 음악을 기준으로 1매의 음반당 6.60센트를 이용료로 정하고 있고 연주가창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악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다 높은 시간당 이용료율을 정해두고 있다.

3. 전송에 의한 음반의 복제·배포

현행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에게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전통적

인 복제·배포는 유형물의 제작과 이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행 저작권법하에서 디지탈음반

의 내용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Transmission)가 복제·배포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오늘날과 같은 초고속통신의 시대에는 디지탈 녹음물

을 동시에 여러사람들에게 전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송의 특징은 녹음물 원본은 전

송후에도 전송자의 컴퓨터 내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동일한 녹음물이 동시에 다수의 수신

자 컴퓨터에 전달되어 저장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전송행위를 염두에 두고 보면, 현행 

저작권법하의 복제·배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전술한 미국

의 IITF지소권실무작업반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녹음물의 전송이 당해 녹음물의 일

반공중에 대한 배포를 의미한다는 점과 그러한 전송행위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의 개념에 포

함된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복제의 개념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의 개정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주79) 

녹음물 등의 전송을 다루기 위하여 특별히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

는 견해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의 배포권이 녹음물의 전송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설사 녹음물의 전송행위가 배포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송행위가 복제권의 행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에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복제권과 배포권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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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에 귀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한 사람들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전송행위가 복제권 행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전송행위가 배포권 행사

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성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특

정 녹음물의 복제만을 허락받은 자가 동 녹음물의 전송행위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전송행위가 배포권의 행사에 해당된다면, 복제허락을 받은 이용권자(Licensee)의 전

송행위가 배포권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하에서의 복제·배포권의 행사가 녹음물의 전송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보다 명료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념의 불명료성

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게 되고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을 통하여 개념을 명료

하게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및 노력으로 인하여 정보산업기술 또는 초

고속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주저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 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판단에서, 미국의 IITF지소권실무작업반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

여 녹음물의 전송행위가 저작권자의 배포권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게 된 것이다. 복제·배포의 개념에 저작물 또는 녹음물의 전송도 포함된다

는 명문의 규정을 두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발전의 결과로 인하여 전송에 의한 배포권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물론, 녹음물을 전송하는 행위가 모두 배포권의 행사에 해당되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배포라고 하는 것은 일반공중에 대한 배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전자우편(E-mail)의 방식으로 두사람 사이에 녹음물을 전송하는 것은 배

포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규정이 복제·배포권에도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전송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

미에서 녹음물의 전송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주80) 이 적용된다

고 볼 수 있지만, 디지탈화된 녹음물의 전송에 있어서는 전송인도 녹음물 원본을 그대로 가

진 채로 동일한 녹음물을 수신인에게 전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판매의 원칙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송신인이 자신의 디지탈 녹음물을 폐기하면서 제3자에게 전송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초판매의 원칙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소진과 병행수입에 연결되는 

바, 상표부착상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수출입통관사무처리 규정을 개정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상품의 병행수입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녹음물의 전송에 의한 배포는 유형물의 전달이 불필요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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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국내에서 녹음물을 전송하여 공급하는 행위가 유형물의 수입없이 이루어질 수 있

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전송행위가 복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병행수입의 차원과 다른 무단복제의 문제로 취급될 수도 있

는 것이다.

4. 음반에 의한 공연

통신망의 발전에 의하여 음반의 유통형태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음이 디지탈형태로 전자기

록장치에 고정된 것도 음반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음반 또는 녹음물은 일반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판매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

어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디지탈 형태의 음반 또는 녹음물이 

전송되는 것이 배포에 해당된다고 규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또한 소비자들이 그러한 주

문형 음악을 전송받아서 저장하지 않고 감상만 하는 경우에는 공연의 개념에 해당될 수 있

는지 여부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주문형오디오(Audio- on-demand)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음악의 작곡가 및 작사자로부터 공연의 허락을 받고 

이용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도 녹음물 제작자에게는 당해 공연에 대하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주81) 

여기에서, 녹음물의 전송이 배포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녹음물제

작자에게도 공연권을 부여하고 녹음물전송에 의하여 소비자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지는 것은 공연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

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연권의 인정에 반대하는 견해에 의하면, 공연으로 인하여 공연작품이 소

비자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음반제작자들은 간접적인 이익

을 얻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다른 저작권자들에게도 그러한 간접적인 이익은 마찬가

지로 있기 때문에 음반제작자의 경우에만 공연권을 인정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근거로는 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저작권은 복제권과 배포권 등 여러 가지 권리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그 하나의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다른 권리실현에 의한 이익까지 증가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권리들의 중복적인 인정과 중복적인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



대, 소설의 초록이 잡지에 게재됨으로써 당해 소설의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초록을 게

재하고자 하는 잡지사가 소설가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런 이용료도 지급하지 않고 게

재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설을 영화로 제작하려고 하는 경우

에도 영화제작 및 상영으로 인하여 당해 소설의 판매량이 증가하겠지만, 영화제작사는 소설

가로부터 영화제작에 관한 허락을 받고 계약조건에 따른 이용료도 지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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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다른 혹자는 음반제작자에게 공연권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할 것이 아니

라 법정이용허낙의 제한을 받는 공연권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컴퓨터기술이 발전하고 통신망의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음악저작물과 음

반 또는 녹음물과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음반 또는 녹음물이라고 해서 저작

권 또는 공연권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야 할 이유는 적어지게 될 것이다.

5. 도서관에서의 음반 이용

정보산업기술의 이용이 대중화되고 녹음물이 디지탈화되면 도서관들도 소위 디지탈도서관으

로 발전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 복제와 대여 등의 개념에 보다 명백한 정의가 필요하

게 될 것이다. 예컨대, 도서관이 그 이용자를 위하여 또는 대학정보센터가 학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이용자 또는 학생과의 사이에 온라인 정보전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존의 종이책이나 컴팩트디스크 또는 테잎 등으로 된 정보 뿐만아니라 다양한 정보통신망 

속의 정보까지도 이용자에게 제공해주는 경우에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인지 문

제된다. 특히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복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

여라고 볼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대여라고 보는 경우에도, 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

는 대부분의 저작권법이 도서에 관한 공중대여권(rental rights)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서 도서관에 의한 대여에 관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의 문제가 없지만, 공중대여권

이 도입된다면 도서관의 대여행위는 어떻게 규제될 것인지 그리고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으로서는 소장 자료를 단순히 복제하거나 대여해주는 업무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

하여 색인을 만들게 되는 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속의 색인을 각색하거나 

목차를 변경하는 경우에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 이용자가 

온라인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한 후 당해 특정 녹음물을 복제하는 등의 저작인접권침해행위

를 한 경우에, 도서관은 저작인접권침해 또는 계약위반의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하

는 문제도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적이용(private use) 또는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하여도 발생

하게 된다. 대부분의 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은 사적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종이책의 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개인용컴퓨터를 통하여 정보통

신망 속의 녹음물을 프린트해내거나 컴퓨터하드디스크 등의 개인적 전자기억매체에 복제하

는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사적이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되는가 문제될 것이다. 기존 미국

판례 가운데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니의 VTR을 구입하여 TV방송된 영화를 복제하여 가족

이 함께 감상하는 관행을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영화방송

시간대를 바꾸기 위하여(Time-shifting) 복제하여 가정내에서 감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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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비영리의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주82) 그러한 컴퓨터통신망을 

통해서 녹음물을 전송받는 것은 TV방송 수신과는 달리 쌍방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따

라서 소비자들이 전송시간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TV영화 복제의 경우에서와 

같은 공정이용의 항변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사적이용 또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 출력 또는 복제의 유형과 범위가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도 그러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구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보다 심각

하고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특히 Multimedia 또는 복합저작물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녹음물이용료 기준에 의해서는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계산되기도 어렵다는 

문제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IITF지소권실무작업반은 한편으로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또는 녹음

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제한을 인정해야 할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이 있음을 인정하

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자발적인 이용허락을 통하여 보상을 받아야 할 저작권자들의 이

익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IITF지소권실무작업반은 도서관이 우리 인류의 

총체적인 지식을 보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도서관에서의 저작

물 또는 녹음물이용에 관한 저작권제한이 확대되어 디지탈화 복제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권

고하고 있다. 즉,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또는 녹음물이용 및 보존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

한 현행 규정은, 소위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디

지탈형태의 복제본 3부를 만들어 2부는 보존해두고 1부는 도서관이용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VII. 방송사업자의 권리 

1. 방송사업자 권리의 내용

현행 저작권법하에서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주83) 여기에서 복제라고 함은 방송물

을 녹음 또는 녹화에 의하여 처음으로 고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녹음 또는 녹화된 방송물

을 테잎 등으로 복제하는 경우 및 그 중 일부의 정지화상을 복제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시중계방송 즉 통

상적인 의미의 재방송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다른 방송사업자가 재방송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방송물의 복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방송은 저

작인접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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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대중매체로서의 중요성과 공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법정

이용허낙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방송사업자는 실연자의 허락없이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할 수 있고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면 족하다. 또한 방송사업자

는 음반제작자의 허락도 받을 필요없이 판매용음반을 방송한 후에 당해 음반제작자에게 상

당한 보상을 하면 족하다. 더욱 일반적인 이용허락제도로서, 방송사업자가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후에 방송할 수 있다.



2. 케이블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컴퓨터통신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투자도 증가하고 

방송사업자 권리의 경제적가치도 커지게 되며 동시에 방송사업자 권리의 보호필요성도 높아

졌다. 특히, 방송사업자의 수입 가운데 광고수입보다 시청자들로부터의 수입이 더 큰 비중

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어느 단계에까지 미치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

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주84) 

방송물이 공중전파를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케이블, 위

성, 컴퓨터통신 등의 다양한 방식과 여러단계를 거쳐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서 방송사업자 

권리의 구체적 범위를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정보산업기술의 발전과 그 사회적 기능의 

변화로 인해서 방송의 개념과 범위가 재조명될 필요가 생기는 바, 케이블방송을 둘러싼 미

국의 판례와 연방저작권법의 개정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케이블방송도 공중전파가 잘 전달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시청자들이 자구적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케이블방송이 전달하는 방송의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광고매체 및 고부가

가치매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케이블방송시대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United Artists 

TV, Inc. v. Fortnightly Corp.사건주85) 에서, 원고 United Artists TV(이하 "UATV" 라

고 약칭함)는 자사 영화의 케이블방송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고하고, 피고 

Fortnightly가 자사 케이블방송에 UATV의 영화를 포함하여 유선방송하자 저작권침해의 소

송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서 미국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모두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

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은 하급심판결을 파기하면서, Fortnightly는 일반 TV시청자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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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동 영화의 소극적 수혜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중전파로 방송허락되고 

방송된 영화를 케이블로 재송신(retransmission)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묵시

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해석하여 저작권침해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물론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저작권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재송신권을 포괄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니다. 왜

냐하면, 이 사건에서 Fortnightly는 West Virginia, Pennsylvania 및 Ohio방송국의 공중전

파가 전달되지 않는 소규모 산악지역들을 대상으로 케이블방송을 제공해주고 있었기 때문

에, Fortnightly의 케이블방송으로 인하여 UATV의 경제적이익이 침해되는 바도 크지 않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방대법원판결이 있은 후 1976년에 개정된 미국연방저작권법은 케이

블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TV방송

전파를 재송신(retransmission)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법정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하여 저작

권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확보해주면서 동시에 케이블 방송이 공중전파

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보장해주는 이해조절을 도모하고 있다.주86) 미국에서의 이러한 

판례와 저작권법 개정은 케이블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산업기술의 등장에 대하여 미국에서

의 사법적 및 입법적 대응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방송의 개념을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유선방송과 무선방송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

송사업자의 권리에는 유선에 의한 방송도 포함되는 것이고, 유선방송사업자가 무선방송물을 

받아서 유선으로 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무선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



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미국판례에서도 본 바와 같이,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유선방송사업자가 무선방성을 유선으로 재송신하는 경우에도 무선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거

나 보상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저작권법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

지 않지만,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국은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

국의 방송을 동시재송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이러한 의무재송신(Must-carry)에 대해서는 

저작권상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허락받을 필요가 없고 보상할 필요도 

없다.주87) 그러나 유선방송국에 의한 공중파의 이시재송신에 대해서는 종합유선방송법에도 

규정이 없고 저작권법에도 법정이용허락이나 보상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3. 방송사업자의 개념

방송사업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 부여되고 방송의 경우에 저작권제한 또는 이용허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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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무엇이 방송에 해당되고 누가 방송사업자로서 인정되

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방송의 개념 속에 무선통신 뿐만아니라 유

선통신의 방법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최근에는 전파방송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하여 쌍방향성 TV가 

등장하고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뉴스와 영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급성장하게 되는 바, 

이러한 정보통신사업을 수행하는자도 방송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현행 저

작권법에서의 방송은 다수의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일한 내용의 방송물을 일방적으로 수신

하게 하는 전통적인 방송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최근에 등장하는 

Video-on-demand 또는 Audio-on-demand 서비스를 제공하는 쌍방향성 TV라거나 컴퓨

터통신망을 통한 뉴스와 영화의 송신은 최종소비자 개인들이 모두 상이한 시각에 상이한 내

용물을 선택해서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방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다.주88) 이러한 경우에 물론 저작권자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복제권이

나 배포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기존의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의 

내용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정보통신사업자는 현행 저작권법상으로 저작인

접권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제도가 새로운 정보산업기술의 등장에 대하여 적절히 대

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4. 저작권침해방지기술의 보호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이 저작인접권에 미치는 또 하나의 커다란 영향으로 정보산업기술을 활

용한 저작인접권 침해가 용이해지고 그러한 침해를 적발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디지탈형태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무단으로 이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복제 등 저작인접권침해를 방지하

기 위한 기술적 장치마저도, 또 다른 기술에 의하여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

성이 있다. 따라서, 복제방지기술이 법적으로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 그러한 기술도 별

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IITF지소권실무작업반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의 침

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방법, 체제 등(즉 저작권침해방지장치)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또는 법규정에 위반하여, 무력화하거나 회피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장

치나 제품 또는 그러한 장치나 제품의 부품을 제조, 배포, 수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이나 효

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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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때로는 녹음

물의 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저작권자 스스로 녹음물 이

용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녹음물 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침

해방지기술의 보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침해방지기술을 무력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

게 된다.

다른 한편, 저작권침해방지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공정이용규정 또는 저작권 제

한규정과 상충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즉, 저작권침해방지기술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됨으로써 녹음물이용자들이 스스로 자구책에 의하여 공정이용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원천적으로 그러한 공정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공

정이용 등의 규정이 저작권침해방지기술로 인하여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

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극장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거나 극장에서 사진촬영을 

금지하거나 또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자들에게 개인별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저작

권법상의 공정이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저작권자로 하여금 그러한 입장료 징수나 비

밀번호 요구를 금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의 허용에 관한 법규정과 저작권

침해방지기술의 무력화를 금지하는 법규정이 논리적으로 반드시 상층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

명되고 있다. 더욱이, 저작권침해방지기술을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가 저작권법상 적법한 목

적으로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저작권침해방지기술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방지기술의 무력화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

다. 그리고, 저작권침해방지기술의 무력화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그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녹음물에 대한 방지기술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작권이 만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공유물에 해당되는 녹음물에 대한 침해방지기술에 대해서

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같이 저작권침해방지기술을 무력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

방식은 이미 활용된 선례도 있다. 예컨대, 디지탈오디오부과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1)에서, 디지탈오디오녹음장비나 관련 인터페이스

장비내에 포함된 연쇄복제방지시스템이나 유사한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회

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금지된 바 있다.주89) 이와 유사한 규정은 통신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통신법에 의하면, 위성케이블프로그램의 암호를 권한없이 해독하는 것을 주된 목

적으로 하는 장치나 장비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전자적 또는 기계

적 장치나 장비를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변형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하거나 또

는 배포하는 자는 50만달러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주90) 국경을 초월한 

위성신호의 보호를 위하여 유사한 규정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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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유무역협정 제1707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영국의 1988년 저작권법도 복제방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VIII. 결 론 

이상에서 살퍼본 바와 같이,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이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본질적으로 상

이하다거나 저작인접권이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기존의 

저작인접권 개념과 구체적 내용 및 범위도 새로운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심각한 변

화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륙법계의 저작권법이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대응하

기 위하여 만들어낸 법제도가 저작인접권 제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과 음반제작자의 권리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재조명해보고, 

실연자의 권리를 비롯한 저작인접권이 정보산업기술의 발전 특히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녹음 또는 녹화에 관한 

정보산업기술에 대하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저작권법이 어떻게 상이한 대응을 하였는가

를 살펴봄으로써 저작인접권의 역사적 배경을 보다 상징적인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사진과 녹화물을 전통적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면서 몇

가지 예외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관한 외국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사진기술과 연속적 

영사기술의 등장에 대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와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저작인

접권에 유사한 보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입법적 대응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

권법에서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마련된 특례규정도 저작인접권에 유사한 권리를 영상제작자

에게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법이 취한 입법

적 대응의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우리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와 영상제작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1987년 개정이전의 저작권법하에서 

TV방송국이 드라마 방송 뿐만 아니라 동 드라마를 비디오테잎으로 제작하여 판매까지 한 

것은 원저작자로서의 방송극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대법원판예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살펴보았다. 원저작자와 영상제작자와의 관계는 현행 저

작권법하의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음반과 새로운 방식의 

방송이 등장하고 그에 따라서 음악저작물 또는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와의 관계가 더욱 어렵고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으로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

리 세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실연자의 권리로서는 실연을 복제·방송 음반대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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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데,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내용이 어

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통신망의 발전에 따라서 실연이 음반으로 복제 되

거나 방송될 뿐만 아니라 통신강을 통하여 디지탈형태로 유통되고 때로는 통신망을 통하여 

생산되기도 함에 따라서, 실연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섭외사법이 어느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여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았다. 또한, 정보산업기술이 

실연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세한 검토는 생략하였다.

음반제작자의 권리로서 현행 저작권법은 복제권과 배포권 및 대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새

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라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과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실

연자의 권리와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최근의 고등법원판결은 가수



전속계약에 관한 관행을 해석함에 있어서 실연자의 실연복제권을 양도한 것과 사실상 마찬

가지의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음반제작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

려를 가져다 주고 또한 방송극작가의 TV방송사업자와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주91) 과

도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 저작물 유통형태가 바뀜에 따라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의 개념도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에 

따라서 각국 정부가 가장 중요한 저작권법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관하여 발표한 각종 녹서 

또는 백서에서 다양한 대응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음반의 재생 또는 통신망을 통한 재생의 형식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음반제작자에게도 공연에 관한 상당한 보상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 공연권이 인정되어야 한

다는 주장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관해서도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영상제작자의 권리 등에 

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있어서는 특히 케이블방

송과 위성방송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그 구체적 권리내용과 범위가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원저작자와의 관계도 보다 깊이있는 연구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특히 컴퓨터통신이 방송과 융합됨에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개념이 새로이 등장하는 통

신사업자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저작권법 개정이 신중히 검토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위성방송과 컴퓨터통신

을 통한 정보전달이 널리 보급되면서 동시에 위성방송수신장치의 암호변환 또는 컴퓨터통신

상의 수신자고유번호 등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저작권침해방지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바, 이러

한 저작권침해방지기술의 보호 또는 저작권침해방지기술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저작권침해행

위에 준하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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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ing Rights in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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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as the concept of copyright had been established in response to the advent of 

printing press technology, so it also appears that the concept of neighboring rights 

emerged in line with rapid developments in various information technologies. Even 

in countries where there is no concept of neighboring rights as such, technological 

adaptations of copyright works such as sound recordings and broadcasts are 

granted copyright protection with some limitations on the copyright. As it becomes 

easy and cheap, with the aid of information technologies like audio/video recorders 

and computers, to make mechanical reproductions of performances by popular 

performers of musical or dramatic works, there are also growing demands for 

protecting performances by performers who add original and creative contribution to 

the existing works.



In considering neighboring rights in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s, it is worth noting that copyright protection for films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has a peculiar stance in the middle of traditional concept of 

copyright and German law concept of neighboring right. It is submitted in this essay 

that, although the Korean Copyright Act does not specifically name the rights of 

film producers as the neighboring rights, it has clearly assimilated the film 

producers' rights to the concept of neighboring rights. Despite dramatic amendments 

made in 1986 to the Copyright Act, there is no change in the fundamental structure 

that the film producers' exploitation of their own films stilll depends upon the scope 

of licenses granted by the copyright owner whose copyright works are incorporated 

in the film. In this context, it seems highly probable that the statutory provision on 

the film producers' rights does neither affect nor invalidate the Supereme Court's 

decision that a license granted to a broadcasting organisation(KBS) to make a 

drama might not be interpreted as to permit the making and selling of videotapes 

by KBS. It has also suggested in this essay that a license granted to phonogram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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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ke traditional phonogrammes( "LPs" )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to permit 

the making and selling of a new medium like CDs.

While the concept of neighboring rights originated from analogue technologies, it 

faces a substantial changes in its scope in response to rapid developments in digital 

technologies which consist of computers, digital on-line communications,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so on. Since ditigal technologies brought about new concepts 

like digital reproduction, on-line transmission, satellite broadcasting, public 

performance connencted to computer network and the like, it is highly uncertain 

whether these new concepts fit into existing neighboring right system or whether 

there should be made amendments to existing copyright statutes. This essay is 

concluded with general propositions that, with substantial develop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rapid growth of entertainment business in Korea, 

specific contents and scope of neighboring right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might well be amended and, also, that copyright protection of underlying works like 

music and novel should not be affected by strengthened protection of neighboring 

rights in the course of interpretation of licensing agreements between the copyright 

owners and neighboring right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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